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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[2019 마 법 등 헌15 5 2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     고 [ ]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법재판 는 년 월  재판  원  견 로 근로  2020 6 25 , 

  단 간에 맞 어 산하는 방법  통령령

로 하도록 한 법 에 한 심판청 가 본 해5 2

 직  건  충 하지 못하여 법하고  용  , 

해 주 단 로 해진 근로   시간에 한 로 ( ) 週

산할 해당  주 동안  근로시간 수  법  주휴시, 1

간 수 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법 시행령  5

항 가 사용  청  계약   및 직업   해1 2

하지 않는다는 결  고하 다. 각하 각[ , ]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6. 25.

헌법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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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식당  운 하  근   고 하고 는 사 다3 . ○ 

청   상  는 근  하 비 상 , ( ‘ ’○ 

라 한다   단 간에 맞 어 ) 산하는  통  하

도  한  가 포 지원 에 고  5 2 , 

 해 주 단  해진 근   시간에 한  산( ) 週

할 주 동안  근 시간 수  근   항에 라 , 1 ‘ 55 1

 처리 는 시간 수 하  주휴시간 수 라 한다 를 합산한 시간 수  ’( ‘ ’ )

해당  나누도  한  시행   항 가  5 1 2

한계를 탈하  죄 주 에 다고 주 하  , 2019. 1. 4. 

항들  헌  하는 헌 원심  청 하 다.

심판대상

 사건 심 상  률  개  것(2008. 3. 21. 8964 ) ○ 

하 5 2( ‘  사건 률 항 라 한다  시행’ ), (2018. 12. 31. 

통   개  것  항 하 29469 ) 5 1 2 ( ‘  사건 시행

항 라 한다 가 청  본  해하는지 여 다’ ) . 

심판대상조항[ ]

최저임 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된 것(2008. 3. 21. 8964 )

제 조의 최저임 의 적용을 위한 임 의 환산 최저임 의 적용 대상이 되는 5 2( ) 

근로자의 임 을 정하는 단위 간이 제 조 제 항에 따른 최저임 의 단위 간5 1

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 을 최저임 의 단위 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

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최저임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로 개정된 것(2018. 12. 31. 29469 )

제 조 최저임 의 적용을 위한 임 의 환산 근로자의 임 을 정하는 단위가 5 ( ) ① 

된 간이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 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간과 

다른 경우에는  근로자에 대한 임 을 다음 각 호의 분에 따라 시간에 대

한 임 으로 환산한다.  

주 단위로 정해  임  액을 주의 최저임  적용  시간 수2. ( ) : 1 (1週

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유 으로 55 1「 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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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 로 나눈 액)

  

결정주문

률  개  것 에 한 청1. (2008. 3. 21. 8964 ) 5 2

를 각하한다. 

청  나 지 심 청 를 각한다2. .

이유의 요

  한 비 상  산

원 는 액  시간  결 하고 다 라  비 상 . ○ 

 시간  아니라 주 또는 월  단  해진 경우에는 그( )· ( ) ( ) , 日 週 月

러한  시간  해진 액 상 지 여 를 단하  해 , 

를 시간당  산하여 비 할 필 가 다. 

처럼 비 상  하는 단 간   단, ○ 

간과 다른 경우 해당 근    단 간에 맞 어 산하, 

는  통  한다고 규 하고 다  사건 률( 5 2, 

항 그   같   시행   항 주 단  해진 비). 5 1 , ( ) 週

상    하여 시간에 한  산할 그 , 

 근 시간 수  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  시‘

간 수  나누도  하 다 같  항  사건 시행 항’ ( 2 , ).

 사건 률 항에 한 단

 사건 률 항  근    단 간에 맞 어 산하는 ○ 

 통  하도  하고  뿐 다 그 다  청  주. 

하는 본  해는  사건 시행 항에 하여 비  생하는 것 지  

사건 률 항에 하여 생하는 것  아니므  사건 률 항에 한 심, 

청 는 본  해  직  갖 지 못하여 하다.

 사건 시행 항에 한 단

가 한 는 본. 

 사건 시행 항에 라 사 는 주 단   지 는 근 에게 , 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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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 액에 근 시간 수  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‘ ’

를 곱한 액 상  지 하여야 한다.

라   사건 시행 항   수 에 한 사  근  간  계약 ○ 

내  한한다는 에 는 사  계약  를 한하고 근 를 고, 

하여 재 나 역  공하는 사  동  한한다는 에 는 직업

 를 한한다.

나 과 지원   여. 

 사건 시행 항    한  시간  산 시  주휴○ 

시간 수를 포함하여 나눈다는  히 하여 근 에게  안

 보 하  한 것 다  같   당하고  사건 시행. , 

항  그  달 하  한 합한 수단 라고 할 수 다. 

  한  시간  산 시  주휴시간 수를 포함한 시간 ○ 

수  나누어야 하는지에 하여 에 원  고 동  해  

 하지 아니하 고 그  하여 근  에  란  래 었다  , . 

사건 시행 항   개  통하여 그  같   란  해 하

 한 것 그 취지  필  할 수 다, .  

비 상 에는 주휴수당  포함 어 고 주휴수당  근 에 라 , ○ 

주휴시간에 하여 당연히 지 해야 하는 라는  감안하 비 상 , 

 시간  산할  근 시간 수 에  주휴시간 수 지 포

함하여 나누도  하는 것  그 합리  수 할 수 다. 

주휴수당  주 동안  근  개근한 에게만 주어진다 그 결과 1 . ‘○ 

 산  시간 수 에  주휴시간 수를 포함하지 않  경우에는 근’

가 주 동안  근  개근한 경우  그   결근한 경우 사1 1

에 시간당 비 상 에 차 가 생하여 근  개근 여 에 라 , 

  여 가 달라지는 합리한 결과가 생할 가능  다. 

근  근 에게 주휴  보 하도  하고 다는  고 할 ○ 

근 시간 수   주휴시간 수 에 하여 시간  액 , 

상  지 하도  하는 것  그 체  사 에게 지나 게 가 하다고 보

는 어 다 한편   과    에 비. , 2018 2019

하여 다  큰 폭  상 에 라  사건 시행 항에 하여 비 상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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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할  사 특히 상공 들  실  담  상당 도 , ·

가   하 는 어 다 그러나 는  사건 시행 항  라. 

보다는 해당 연도  액  결 한  고시  라고  

타당하므 그러한 사    사건 시행 항  한 본  한, 

 과도하다고 보 는 어 다.    

라   사건 시행 항  과 지원 에 어 사  계약   ○ 

 직업  를 해한다고 볼 수 없다. 

다 청  그  주 에 한 단. 

앞  살펴보았듯  비 상 에는 주휴수당  포함 어 고 주휴수당  , ○ 

근 에 라 주휴시간에 하여 당연히 지 해야 하는 라는  

감안하   해 비 상  시간  산할  , 

근 시간 수 에  주휴시간 수 지 포함하여 나누도  하는 것  근‘

   단 간에 맞 어 산하는  주에 포함  ’

수 다고  타당하고 달리  같  산  항  언  한계, 

를 어났다고 볼 만한 사  없다.

라   사건 시행 항  내    사건 률 항   내○ 

에 다고 단 므  항  청  주 과 같   한계를 , 

탈하 다거나 죄 주 에 다고 할 수 없다. 

결정의 의의

 결    한  시간  산  헌 지 여 를 ○ 

단한  결 다.

참고  헌 재 는    고시   2019. 12. 27. 2018 2019○ 

  고시  각 월 산액  한  사  청 들  계약

   업  를 해하지 아니한다고 결 하 다 헌마 등(2017 1366 ). 


